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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 부적합 건축물의 계속사용 가능한 범위 확대
 (안 제93조제5항)

 

□ 주요 개정사항 

  행 개정안

․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행 용도제한에 

부 합하게 된 건축물은 종 의 용도로  

사용은 가능하나, 폐 업 한  이우 에 는  

행 규정에 합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

․부 합 건축물에 해 기존 업을 

폐업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 

경우에도  종 의 용도로 계 속  사 용  

허용

□ 개정 이유 

 ㅇ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도가 부 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, 

기존 용도가 확인*되면 종 의 용도로 계속 사용 가능

    * 건축물 장 는 계 법률에 의한 업허가․신고․등록 등의 서류로 확인

 ㅇ 다만, 폐업한 이후에는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간주하여 행 규정에 

합한 경우만 허용됨에 따라, 리모델링이나 업종변경 등을 해 

일시 폐업한 경우 특례를 용받지 못해 시설 투자 등에 애로

    * 건물 임 계약 체결 후 당  업자가 폐업하여 경제  손실을 입거나, 폐업

하지 않는 조건으로 권리  형태의 고액 요구 등의 사례도 발생

 ㅇ 이에 따라, 기존 업을 폐업한 이후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

않은 경우에는 종 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할 필요

    * 다만, 폐업 후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건축물 장 등에 반 되지 

않았더라도 이미 용도가 변경된 것이므로 폐업 의 용도로 허용 곤란


